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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산출(제15조의2제2항 관련)

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

한다.

연도별 재활용목표량 × 인구수 × 의무이행 전년도 모든 전기·전자제품 재활용의

무생산자의 총 가중치적용 출고량 중 의무이행 전년도 해당 전기·전자제품 재활

용의무생산자의 제품군별 가중치적용 출고량 비율

※ 비고

1. 제품군별 가중치는 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하여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5

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품군별로 0.5 이상 1

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.

2. 제품군별 가중치적용 출고량은 제품군별 출고량에 제품군별 가중치를 곱하

여 산출한다.


